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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칠천삼백칠십사만이천오백팔십원정(\273,742,580.-)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액

의 뢰 인

소 유 자
(대상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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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강수현

이근섭
(2024타경10303)

귀 제시목록

법원경매

대전지방법원 경매1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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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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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정평가 개요

1. 평가목적

2. 대상물건의 개요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소재 '송성2교' 서측 및 동측 인근, 남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이근섭 소유물건(2024타경10303)에 대한『대전지방

법원』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서, 본건 평

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2024.11.11일 임.

지목

형상·지세

이용상황

공법상제한

GB2410-1-1012

답, 전, 자연림

농림지역, 계획관지역, 생산관리지역

3,359.93    면적(㎡)

토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332-2 외 8필지

세장형, 부정형, 평지 완경사

답, 전,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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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5. 기타

가.

나.

다.

라.

마.

평가대상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4.11.01.~ 2024.11.11.이며, 실지조사

시 대상물건의 존재 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목록과 현황의 부합 여부, 대

상물건의 특성 등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도시계획사항 등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

획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였음.

기호(6)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묵전(영농여건불리농지)'으로

자생하는 활잡목이 소재하나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정상평가하였음.

본건 토지는 공유지분 중 "이근섭(7분의1전부, 56분의2전부, 700분의25전

부)" 소유지분만의 감정평가로서, 평가대상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한

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의뢰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

정하였음.

기호(8) 위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이팝나무, 약670주)이 소재하

여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 및 탐문조사 등에 의거 수종·수령·식재상태·

수량 등을 참작하여 의뢰지분만큼 추정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정확한 위

기호(8)토지는 일부 선하지로서 이러한 송전선의 통과로 인하여 제한 받는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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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

본건 기호(9)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걸

쳐 소재하는 바 이러한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적 비

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

치·수량과 소유권 및 일괄경매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시외수목으

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소유권행사를 제한받게 되는 경우 그 토지사용제한을

감안한 토지의 적정가액을 별지 “토지감정평가명세표” 상에 표기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9)위 지상에 연고미상의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조사되

었는 바, 이러한 제시외분묘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소유권행사를 제한받게

되는 경우 그 토지사용제한을 감안한 토지의 적정가액을 별지 “토지감정평

가명세표” 상에 표기하였으며, 본건 토지는 대규모 임야로서 분묘가 추가

소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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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등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으

며, 본건 평가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수요성 및 환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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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2)

GB2410-1-101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의 3방식이란, 대상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수익성에 기

초한 수익방식을 말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

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가. 감정평가의 기준 및 방식

감정평가의 기준

본건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반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에 관한 일

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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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2)

수익방식

수익방식은 대상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편익)을 얻을 수 있는

가" 라는 수익성에 근거하며, 투자 측면에서 수익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

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

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

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

여야 하고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에서는 상기의 감정평가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다만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비교방식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 라

는   시장성에 근거하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

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원가방식

원가방식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 라

는  비용성에 근거하며, 공급 측면에서 비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비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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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1)

가)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에서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

하기 위하여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하나 이상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

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3항에서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 결과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이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음.

 다.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토지의 평가

주된 방법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

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

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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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해당사항 없음.

본건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

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

하여 평가하였음.

그 밖의 사항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

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

였음.

 라.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다른 감정평가방법

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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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가)

※ 기호(1~5,9)매각지분 공유자 이근섭 지분 7분의 1전부, 기호(6,7)매각지분 공유자 이근섭
지분 56분의 2전부, 기호(8)매각지분 공유자 이근섭 지분 700분의 25전부

  567.57 답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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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형상
지세

소재지
(세종시)

지번 지목

세로
(가)

세장형
평  지

      43,200

면적
이용
상황

용도
지역

      43,200

3
전동면 미

곡리
332-4 답

2024년
개별지가
(원/㎡)

1
전동면 미

곡리
332-2 답   272.86 답 농림

주된 방법(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산출내역

대상 토지의 현황

대상
토지
기호

세로
(가)

세장형
평  지

      43,700

2
전동면 미

곡리
332-3 답   579.43 답 농림

세로
(가)

세장형
평  지

      51,400

5
전동면 송

성리
140 전    52.43 전

계획
관리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64,200

4
전동면 송

성리
138-1 답   140.29 전

계획
관리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19,000

7
전동면 송

성리
199 답    34.71 전

생산
관리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37,200

6
전동면 송

성리
181 전    44.50 묵전

생산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56,000

9
전동면 송

성리
산20 임 1,558.43 자연림

계관,
농림

맹지
부정형
급경사

      10,600

8
전동면 송

성리
494 답   109.71 전

계획
관리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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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2)

다)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

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선정함.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세종특별자치시 )

281-2 답 2,281 답
농림
지역

세로
(가)

세장형
평지

시점수정

시점수정 기준

용도
지역

도로교
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38,700A
전동면
미곡리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선정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선정기준

【 공시기준일 : 2024-01-01 】

표준지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44,700

C
전동면
송성리

206 답 2,142 답
생산
관리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37,200

B
전동면
송성리

168 전 2,446 전
계획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4,860

E
전의면
신방리

산40-1 임야 8,331 자연림
계획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10,100

D
전동면
송성리

산159 임야 26,083 자연림
농림
지역

맹지
부정형
급경사

F
전동면
송성리

359 답 2,235 답
계획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48,700



PAGE : 11

GB2410-1-101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①

②

2)

계획관리지역
2.937%

(1.02937)

2024.01.01 ~ 2024.09.30 : 2.578
2024.09.01 ~ 2024.09.30 : 0.250

( 1 + 0.02578 ) * ( 1 + 0.00250 *
42/30 ) ≒ 1.02937

2.298%
(1.02298)

2024.01.01 ~ 2024.09.30 : 2.001
2024.09.01 ~ 2024.09.30 : 0.208

( 1 + 0.02001 ) * ( 1 + 0.00208 *
42/30 ) ≒ 1.02298

▶ 세종특별자치시

변동률(%) 2024.01.01 ~ 2024.11.11

시점수정치 산출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 지가변

동률을 적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당해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월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음.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서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생산

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거시경제지표로서 국지적인

토지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구    분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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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

2024.01.01 ~ 2024.11.11

※ 2024년 10월분 이후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직전월 변동률로 일할 계산하였음.

생산관리지역
2.254%

(1.02254)

2024.01.01 ~ 2024.09.30 : 1.926
2024.09.01 ~ 2024.09.30 : 0.230

( 1 + 0.01926 ) * ( 1 + 0.00230 *
42/30 ) ≒ 1.02254

구    분 변동률(%)

대상
토지
기호

표준지
기호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조건, 획지조

건, 행정적조건 등 개별요인을 상호 비교 검토하였음.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100 = 1.000)

개별요인 비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A - 1.00 1.00 1.00 1.00 1.00 1.0001

2 A - 1.00 1.00 1.00 1.000

3 A - 1.00 1.00 1.00 1.00 1.00 1.000

1.00 1.00

5 B - 1.05 1.00 1.00 1.00 1.00 1.050

4 B - 1.05 1.00 1.00 1.00 1.00 1.050

7 C - 1.00 1.00 0.90 1.00 1.00 0.900

6 C - 0.90 0.90 0.90 1.00 1.0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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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1)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5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대법원 판례(2003다38207, 2004.05.14선고)

등에 의거하여,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

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

자 함.

그 밖의 요인 보정

의견

기호(1,2,3) :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와 대체로 유사함.

기호(4,5) :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

우세함.

기호(6) :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

열세, 토양토질의 양부 등 자연조건 열세, 지세, 경작의 편부 등

획지조건 열세함.

기호(7) :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경작의 편부 등 획지조건

열세함.

기호(8) :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일부 선하지로 기타조건 열

세하나 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 우세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 우세

함.

기호(9-1, 9-2) :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와 대체로 유사함.

9-1
(농림)

D - 1.00 1.00 - 1.00 1.00 1.000

8 F - 1.10 1.00 1.00 1.00 0.95 1.045

9-2
(계관)

E - 1.00 1.00 - 1.00 1.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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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기호
구분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단가

담보 전동면 미곡
리

332-*
2.78

2023.06.28 답 2324

2023.07.05 전 2902

#c

전동면 송성
리

378-*

거래시점

4046

용도지역

농림

계획관리

2023.01.10     123,823
4038

#b 2024.06.17

전동면 송성
리
71*

임

550,000,000 

2024.03.28

【 자료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준시점
개별지가

격차
율기준시점 이용상황 면적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선례

【 자료출처 : 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

답

2.51

농림
#1

#3
법원경매 전동면 송성

리
20*

생산관리 답
111,000 37,000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후면『거래사례비교법』참조)

지목

3.00

생산관리

    135,936
전

380,000,000      95,621
3974

#4
담보 전동면 보덕

리
산2*

농림 임
9,700 5,480 1.77

2024.10.22 자연림 77340

121,000 43,500 

#2
공매 전동면 송성

리
12*

계획관리 전
121,000 48,300 

2023.03.10 답 2506

#5
법원경매 전의면 유천

리
241-*

계획관리 임
54,000 9,990 5.41

2023.07.07 자연림 165

전동면 미곡
리

300-*

답
500,000,000 #a

기호 소재지
거래가액

(원)
토지단가
(원/㎡)

비고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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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①

②

▶ 사례기호<#1>  /  표준지 기호(A)

적용
결정

보정치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1.000 1.000 125,433 

A 38,700 
3.168

표준지

구분

121,000 1.03664

시점
수정

산정
보정치

토지단가(원/㎡) = 거래가액(원) / 토지면적(㎡)

#d 2023.04.13
전의면 유천

리
산7-*

농림
임

10,000,000       9,661
1035

3.16
1.000 39,589 

표준지와 용도지역,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큰 사례를 선정함.

비교사례의 선정

상기 감정평가선례(매매사례) 중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이용

상황 및 주위환경이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 중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평가선례 기호 < #1, #2, #3, #4,

#5 >을 선정하였음.

#e 2024.02.14
전의면 유천

리
497-**

계획관리
임

44,200,000     102,790
430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선정
사유

비교사례 #1

1.000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1.02298

기호
단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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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행정조건환경조건 획지조건

비교표준지와 사례는 대체로 유사함.

1.00

누계가로조건 접근조건 기타조건

1.000

지역
요인

사례기호<#2>  /  표준지 기호(B)

구분 기호
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산정
보정치

세종특별자치시  (23.06.28~24.11.11 ) (농림)

2023.06.01 ~ 2023.06.30 : 0.078
2023.07.01 ~ 2023.07.31 : 0.054
2023.08.01 ~ 2023.08.31 : 0.159
2023.09.01 ~ 2023.09.30 : 0.282
2023.10.01 ~ 2023.10.31 : 0.153
2023.11.01 ~ 2023.11.30 : 0.223
2023.12.01 ~ 2023.12.31 : 0.450
2024.01.01 ~ 2024.09.30 : 2.001
2024.09.01 ~ 2024.09.30 : 0.208

( 1 + 0.00078 * 3/30 ) * ( 1 + 0.00054 ) * ( 1 + 0.00159 ) * ( 1 +
0.00282 ) * ( 1 + 0.00153 ) * ( 1 + 0.00223 ) * ( 1 + 0.00450 ) *

( 1 + 0.02001 ) * ( 1 + 0.00208 * 42/30 ) ≒ 1.03664

1.03664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0

적용
결정

보정치

시점
수정

의견

1.00

개별
요인 1.00 1.00

비교사례 #2 121,000 1.04612 1.000 1.050 132,909 
2.888 2.88

표준지 B 44,700 1.02937 1.000 1.000 46,012 

선정
사유

표준지와 용도지역,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큰 사례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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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 1.00 1.050

의견 비교표준지는 사례대비 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 우세함.

사례기호<#3>  /  표준지 기호(C)

구분 기호
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산정
보정치

적용
결정

보정치

시점
수정

세종특별자치시  (23.07.05~24.11.11 ) (계획관리)

2023.07.01 ~ 2023.07.31 : 0.102
2023.08.01 ~ 2023.08.31 : 0.243
2023.09.01 ~ 2023.09.30 : 0.223
2023.10.01 ~ 2023.10.31 : 0.237
2023.11.01 ~ 2023.11.30 : 0.437
2023.12.01 ~ 2023.12.31 : 0.388
2024.01.01 ~ 2024.09.30 : 2.578
2024.09.01 ~ 2024.09.30 : 0.250

( 1 + 0.00102 * 27/31 ) * ( 1 + 0.00243 ) * ( 1 + 0.00223 ) * ( 1
+ 0.00237 ) * ( 1 + 0.00437 ) * ( 1 + 0.00388 ) * ( 1 + 0.02578 )

* ( 1 + 0.00250 * 42/30 )
 ≒ 1.04612

1.04612

지역
요인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0

개별
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계

- 1.05 1.00

비교사례 #3 111,000 1.04087 1.000 1.000 115,536 
3.037 3.03

표준지 C 37,200 1.02254 1.000 1.000 38,038 

선정
사유

표준지와 용도지역,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큰 사례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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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1.00 1.000

의견 비교표준지는 사례와 대체로 유사함.

시점
수정

세종특별자치시  (23.03.10~24.11.11 ) (생산관리)

2023.03.01 ~ 2023.03.31 : 0.214
2023.04.01 ~ 2023.04.30 : 0.127
2023.05.01 ~ 2023.05.31 : 0.230
2023.06.01 ~ 2023.06.30 : 0.140
2023.07.01 ~ 2023.07.31 : 0.102
2023.08.01 ~ 2023.08.31 : 0.147
2023.09.01 ~ 2023.09.30 : 0.158
2023.10.01 ~ 2023.10.31 : 0.182
2023.11.01 ~ 2023.11.30 : 0.234
2023.12.01 ~ 2023.12.31 : 0.306
2024.01.01 ~ 2024.09.30 : 1.926
2024.09.01 ~ 2024.09.30 : 0.230

( 1 + 0.00214 * 22/31 ) * ( 1 + 0.00127 ) * ( 1 + 0.00230 ) * ( 1
+ 0.00140 ) * ( 1 + 0.00102 ) * ( 1 + 0.00147 ) * ( 1 + 0.00158 )
* ( 1 + 0.00182 ) * ( 1 + 0.00234 ) * ( 1 + 0.00306 ) * ( 1 +

0.01926 ) * ( 1 + 0.00230 * 42/30 )
 ≒ 1.04087

1.04087

지역
요인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0

개별
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계

-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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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기호<#4>  /  표준지 기호(D)

구분 기호
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산정
보정치

적용
결정

보정치

- 1.00 1.00 1.050

비교사례 #4 9,700 1.00146 1.000 1.050 10,199 
2.051 2.05

표준지 D 4,860 1.02298 1.000 1.000 4,971 

의견 비교표준지는 사례대비 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 우세함.

사례기호<#5>  /  표준지 기호(E)

구분 기호
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산정
보정치

적용
결정

보정치

선정
사유

표준지와 용도지역,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큰 사례를 선정함.

시점
수정

세종특별자치시  (24.10.22~24.11.11 ) (농림)

2024.09.01 ~ 2024.09.30 : 0.208

( 1 + 0.00208 * 21/30 )
 ≒ 1.00146

1.00146

지역
요인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0

개별
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계

- 1.05 1.00

비교사례 #5 54,000 1.04605 1.000 1.000 56,486 
5.433 5.43

표준지 E 10,100 1.02937 1.000 1.000 10,396 

선정
사유

표준지와 용도지역,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큰 사례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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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 1.000

의견 비교표준지는 사례와 대체로 유사함.

시점
수정

세종특별자치시  (23.07.07~24.11.11 ) (계획관리)

2023.07.01 ~ 2023.07.31 : 0.102
2023.08.01 ~ 2023.08.31 : 0.243
2023.09.01 ~ 2023.09.30 : 0.223
2023.10.01 ~ 2023.10.31 : 0.237
2023.11.01 ~ 2023.11.30 : 0.437
2023.12.01 ~ 2023.12.31 : 0.388
2024.01.01 ~ 2024.09.30 : 2.578
2024.09.01 ~ 2024.09.30 : 0.250

( 1 + 0.00102 * 25/31 ) * ( 1 + 0.00243 ) * ( 1 + 0.00223 ) * ( 1
+ 0.00237 ) * ( 1 + 0.00437 ) * ( 1 + 0.00388 ) * ( 1 + 0.02578 )

* ( 1 + 0.00250 * 42/30 )
 ≒ 1.04605

1.04605

지역
요인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0

개별
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계

-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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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 132,909 
2.651 2.65

표준지 F 48,700 1.02937 1.000 1.000 50,130 

사례기호<#2>  /  표준지 기호(F)

구분 기호
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산정
보정치

적용
결정

보정치

의견 비교표준지는 사례대비 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 우세함.

선정
사유

표준지와 용도지역,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큰 사례를 선정함.

시점
수정

세종특별자치시  (23.07.05~24.11.11 ) (계획관리)

2023.07.01 ~ 2023.07.31 : 0.102
2023.08.01 ~ 2023.08.31 : 0.243
2023.09.01 ~ 2023.09.30 : 0.223
2023.10.01 ~ 2023.10.31 : 0.237
2023.11.01 ~ 2023.11.30 : 0.437
2023.12.01 ~ 2023.12.31 : 0.388
2024.01.01 ~ 2024.09.30 : 2.578
2024.09.01 ~ 2024.09.30 : 0.250

( 1 + 0.00102 * 27/31 ) * ( 1 + 0.00243 ) * ( 1 + 0.00223 ) * ( 1
+ 0.00237 ) * ( 1 + 0.00437 ) * ( 1 + 0.00388 ) * ( 1 + 0.02578 )

* ( 1 + 0.00250 * 42/30 )
 ≒ 1.04612

1.04612

지역
요인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0

개별
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계

- 1.05 1.00 1.00 1.00 1.00 1.050

비교사례 #2 121,000 1.046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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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

3.03 84,022 84,000 

7 37,200 1.02254 1.00 0.900 3.03 103,730 104,000 

8 48,700 1.02937 1.00 1.045 2.65 138,823 139,000 

표준지 A 3.16

표준지 B 2.88

표준지 C 3.03
그 밖의 요인

시점수정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의 결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25,102 125,000 

1.02254 1.00 0.729

1

대상토
지기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38,700 1.02298 1.00 1.000 3.16 125,102 125,000 

표준지 D 2.05

표준지 E 5.43

표준지 F 2.65

4 44,700 1.02937 1.00 1.050 2.88 139,142 139,000 

5 44,700 1.02937

1.000 3.16 125,102 125,000 

3 38,700 1.02298 1.00 1.000 3.16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매매사례, 평가전례 및 거래동향 등을 종합적

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

정치를 결정하였음.

결정의견

1.02298 1.002 38,700 

1.00 1.050 2.88 139,142 139,000 

6 37,200 



PAGE : 23

GB2410-1-101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7 34.71 104,000 3,609,840 

8 109.71 139,000 15,249,690 

9 1,558.43 29,000 45,194,470 

9 29,000 

9-1 4,860 1.02298 1.00 1.000 2.05 10,191 - 

9-2 10,100 1.02937 1.00 1.000 5.43 56,453 - 

면적가중평균단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

대상토지기호
사정면적

(㎡)
결정단가
(원/㎡)

금  액(원)

1

합계 3,359.93 - 272,062,580 

2 579.43 125,000 72,428,750 

3 567.57 125,000 70,946,250 

272.86 125,000 34,107,500 

4 140.29 139,000 19,500,310 

5 52.43 139,000 7,287,770 

6 44.50 84,000 3,7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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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1)

※

2)

#e 2024.02.14
전의면 유천
리 497-**

계획관리
임

44,200,000     102,790
430

#a
전동면 미곡
리 300-*

농림
4038

답
500,000,000     123,8232023.01.10

상기 사례 중 위치적·물적 유사성이 있고, 사정보정 및 가치형성요인의 비

교가 가능한 거래사례 기호<#a, #b, #c, #d, #e>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9,661

기호 거래시점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거래가액

(원)
토지단가
(원/㎡)

비고
면적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산출내역

비교사례의 선정 및 이유

인근 거래사례

【 자료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
380,000,000      95,621

3974
2024.03.28

2024.06.17

1035

사례선정 및 그 이유

토지단가(원/㎡) = 거래가액(원) / 토지면적(㎡)

2023.04.13 10,000,000 

#b
전동면 송성
리 378-*

계획관리
전

550,000,000     135,936
4046

#c
전동면 송성

리 71*
생산관리

#d
전의면 유천
리 산7-*

농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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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사정보정

거래사례에 거래당사자간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개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정상적인 상태로 보정하는 것을 사정보정이라 하며,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은 불필

요함. (1.00)

시점수정

계 산 식

#b
2024.06.17

~
2024.11.11

1.356%
(1.01356)

세종특별자치시(계획관리)

2024.06.01 ~ 2024.06.30 : 0.313
2024.07.01 ~ 2024.07.31 : 0.322
2024.08.01 ~ 2024.08.31 : 0.281
2024.09.01 ~ 2024.09.30 : 0.250

( 1 + 0.00313 * 14/30 ) * ( 1 +
0.00322 ) * ( 1 + 0.00281 ) * ( 1 +

0.00250 ) * ( 1 + 0.00250 * 42/30 ) ≒
1.01356

▶ 세종특별자치시

기호 기간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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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3.01.10

~
2024.11.11

4.059%
(1.04059)

세종특별자치시(농림)

2023.01.01 ~ 2023.01.31 : 0.005
2023.02.01 ~ 2023.02.28 : 0.030
2023.03.01 ~ 2023.03.31 : 0.193
2023.04.01 ~ 2023.04.30 : 0.091
2023.05.01 ~ 2023.05.31 : -0.008
2023.06.01 ~ 2023.06.30 : 0.078
2023.07.01 ~ 2023.07.31 : 0.054
2023.08.01 ~ 2023.08.31 : 0.159
2023.09.01 ~ 2023.09.30 : 0.282
2023.10.01 ~ 2023.10.31 : 0.153
2023.11.01 ~ 2023.11.30 : 0.223
2023.12.01 ~ 2023.12.31 : 0.450
2024.01.01 ~ 2024.09.30 : 2.001
2024.09.01 ~ 2024.09.30 : 0.208

( 1 + 0.00005 * 22/31 ) * ( 1 +
0.00030 ) * ( 1 + 0.00193 ) * ( 1 +
0.00091 ) * ( 1 - 0.00008 ) * ( 1 +
0.00078 ) * ( 1 + 0.00054 ) * ( 1 +
0.00159 ) * ( 1 + 0.00282 ) * ( 1 +
0.00153 ) * ( 1 + 0.00223 ) * ( 1 +
0.00450 ) * ( 1 + 0.02001 ) * ( 1 +

0.00208 * 42/30 ) ≒ 1.04059

#c
2024.03.28

~
2024.11.11

1.667%
(1.01667)

세종특별자치시(생산관리)

2024.03.01 ~ 2024.03.31 : 0.274
2024.04.01 ~ 2024.04.30 : 0.284
2024.05.01 ~ 2024.05.31 : 0.198
2024.06.01 ~ 2024.06.30 : 0.118
2024.07.01 ~ 2024.07.31 : 0.249
2024.08.01 ~ 2024.08.31 : 0.219
2024.09.01 ~ 2024.09.30 : 0.230

( 1 + 0.00274 * 4/31 ) * ( 1 + 0.00284
) * ( 1 + 0.00198 ) * ( 1 + 0.00118 )
* ( 1 + 0.00249 ) * ( 1 + 0.00219 ) *

( 1 + 0.00230 ) * ( 1 + 0.00230 *
42/30 ) ≒ 1.01667



PAGE : 27

GB2410-1-101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d
2023.04.13

~
2024.11.11

3.786%
(1.03786)

세종특별자치시(농림)

2023.04.01 ~ 2023.04.30 : 0.091
2023.05.01 ~ 2023.05.31 : -0.008
2023.06.01 ~ 2023.06.30 : 0.078
2023.07.01 ~ 2023.07.31 : 0.054
2023.08.01 ~ 2023.08.31 : 0.159
2023.09.01 ~ 2023.09.30 : 0.282
2023.10.01 ~ 2023.10.31 : 0.153
2023.11.01 ~ 2023.11.30 : 0.223
2023.12.01 ~ 2023.12.31 : 0.450
2024.01.01 ~ 2024.09.30 : 2.001
2024.09.01 ~ 2024.09.30 : 0.208

( 1 + 0.00091 * 18/30 ) * ( 1 -
0.00008 ) * ( 1 + 0.00078 ) * ( 1 +
0.00054 ) * ( 1 + 0.00159 ) * ( 1 +
0.00282 ) * ( 1 + 0.00153 ) * ( 1 +
0.00223 ) * ( 1 + 0.00450 ) * ( 1 +

0.02001 ) * ( 1 + 0.00208 * 42/30 ) ≒
1.03786

#e
2024.02.14

~
2024.11.11

2.601%
(1.02601)

세종특별자치시(계획관리)

2024.02.01 ~ 2024.02.29 : 0.210
2024.03.01 ~ 2024.03.31 : 0.334
2024.04.01 ~ 2024.04.30 : 0.280
2024.05.01 ~ 2024.05.31 : 0.326
2024.06.01 ~ 2024.06.30 : 0.313
2024.07.01 ~ 2024.07.31 : 0.322
2024.08.01 ~ 2024.08.31 : 0.281
2024.09.01 ~ 2024.09.30 : 0.250

( 1 + 0.00210 * 16/29 ) * ( 1 +
0.00334 ) * ( 1 + 0.00280 ) * ( 1 +
0.00326 ) * ( 1 + 0.00313 ) * ( 1 +
0.00322 ) * ( 1 + 0.00281 ) * ( 1 +

0.00250 ) * ( 1 + 0.00250 * 42/30 ) ≒
1.02601

2024년 10월분 이후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직전월 변동률로 일할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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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

1.00 1.071

9-1 #d - 1.00 1.02 - 1.00 1.00 1.020

9-2 #e - 0.80 0.68 - 1.00 1.00 0.544

- 1.00 1.00 1.00 1.00 1.07 1.070

8 #b - 1.00 1.02 1.00 1.00 1.00 1.020

6 #c - 0.90 1.00 0.92 1.05 1.00 0.869

7 #c - 1.02 1.00 1.00 1.05

1.001

대상토지
기호

사례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1.00 1.00

2 #a - 1.00

4 #b - 1.00 1.00 1.00 1.00 1.07 1.070

5 #b

1.00 1.000

1.00 1.00 1.000

기타
조건

1.00 1.00 1.00

#a -

3 #a - 1.00 1.00 1.00 1.00 1.00 1.000

격차율

지역요인 비교

대상부동산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내에 소재하여 가치형성측면에서 유사하고

대체성이 인정되는 바,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개별요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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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

6 95,621 

9-1 9,661 1.03786 1.000 1.020         10,227               -

9-2 102,790 1.02601 1.000 0.544         57,372               -

면적가중평균단가

1.04059 1.000

7 95,621 1.01667 1.000 1.071        104,117         104,000

8 135,936 1.01356 1.000 1.020        140,534         141,000

9          29,000

4 135,936 1.01356 1.000 1.070        147,423         147,000

5 135,936 1.01356 1.000 1.070        147,423         147,000

1.01667 1.000 0.869         84,479          84,000

3 123,823 1.04059 1.000 1.000        128,848         129,000

결정단가
(원/㎡)

개별
요인

1.0001 123,823 

2 123,823 1.04059 1.000 1.000        128,848         129,000

대상토
지기호

산출단가
(원/㎡)

사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128,848         129,000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의 결정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

3       567.57           129,000                      73,216,530

2       579.43           129,000                      74,746,470

대상토지기호
사정면적

(㎡)

1       272.86           129,000                      35,198,940

결정단가
(원/㎡)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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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125,000              129,000        125,000

4       140.29           147,000                      20,622,630

       44.50            84,000                       3,738,000

7        34.71           104,000                       3,609,840

8       109.71           141,000                      15,469,110

9     1,558.43            29,000                      45,194,470

       52.43           147,000                       7,707,210

6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토지단가
(원/㎡)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토지단가
(원/㎡)

결정 단가
(원/㎡)

합계     3,359.93  -                    279,503,200

5

시산가액 조정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제12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

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으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상호 적절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에 의거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으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대상토지
기호

3              125,000              129,000        125,000

2              125,000              129,000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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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9,000               29,000         29,000

9             1,558.43               29,000 45,194,470 

4               140.29              139,000 19,500,310 

5                52.43              139,000 7,287,770 

6                44.50               84,000 3,738,000 

7                34.71              104,000 3,609,840 

8               109.71              139,000 15,249,690 

5              139,000              147,000        139,000

6               84,000               84,000         84,000

7              104,000              104,000        104,000

8              139,000              141,000        139,000

사정면적
(㎡)

결정단가
(원/㎡)

금액(원)

합계             3,359.93  - 272,062,580 

2               579.43              125,000 72,428,750 

3               567.57              125,000 70,946,250 

1               272.86              125,000 34,107,500 

대상토지
기호

4              139,000              147,000        1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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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액 결정

2. 결정의견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소재 '송성2교' 서측 및 동측 인근, 남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용도 및 규모, 시공의 정도, 위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할 때 표준적 이용인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평가선례 수준 및 거래가격 수준

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가격의 적정성이 인정됨.

 -

감정평가액(원)

           272,062,580

제시외수목  약24주  -              1,680,000

 -            273,742,580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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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대상 물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거래사례, 평가선례와

대상부동산의 제반 특성 및 환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구  분
사정면적

(㎡)
적용단가
(원/㎡)

    3,359.93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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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1

272.86답 농림지역 1,910x-1 세종특별자치시 332-2 이근섭지분125,000 34,107,500

7전동면

미곡리

1

579.43답 농림지역 4,056x-2 세종특별자치시 332-3 이근섭지분125,000 72,428,750

7전동면

미곡리

1

567.57답 농림지역 3,973x-3 세종특별자치시 332-4 이근섭지분125,000 70,946,250

7전동면

미곡리

1

140.29답 계획관리지역 982x-4 세종특별자치시 138-1 이근섭지분139,000 19,500,310

7전동면

송성리

1

52.43전 계획관리지역 367x-5 세종특별자치시 140 이근섭지분139,000 7,287,770

7전동면

송성리

2

44.5전 생산관리지역 1,246x--6 세종특별자치시 181 이근섭지분84,000 3,738,000

56전동면

송성리

2

34.71답 생산관리지역 972x--7 세종특별자치시 199 이근섭지분104,000 3,609,840

56전동면

송성리

25

109.71답 계획관리지역 3,072x---8 세종특별자치시 494 이근섭지분139,000 15,249,690

700전동면 제시외수목

송성리 소재로인한

감안가격

(@97,300)

1

1,558.43임야 농림지역, 10,909x-9 세종특별자치시 산20 이근섭지분,29,000 45,194,470

계획관리지역 7전동면 제시외분묘

송성리 소재로 인한

감안가격

(@28,700)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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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소  계 \272,062,580

[제시외수목]

25

24주수목 이팝나무 약670주x---(ㄱ) 세종특별자치시 494 관찰감가,70,000 1,680,000

700전동면 위지상 실측사정,

송성리 이근섭지분

추정평가

합   계 \273,742,580.-

이           하           여           백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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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소재 '송성2교' 서측 및 동측 인근, 남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및 소규모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및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 세장형 평지로서 답임.

기호(4,5,7)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묵전임.

기호(8)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제시외수목부지)임.

기호(9)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 : 본건 북서측으로 로폭 약4미터의 농로가 소재함.

기호(4,5) :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3.5미터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6) : 맹지임.

기호(7) : 본건 남동측으로 로폭 약3미터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8) :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4미터의 진입로가 소재함.

기호(9)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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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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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2,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등임.

기호(4,5,8)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임.

기호(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임.

기호(9)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진흥권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등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8) 위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이팝나무, 약670주)이 소재하여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 및 탐문조사 등에 의거 수종·수령·식재상태·수량 등을 참작하여

의뢰지분만큼 추정평가하였음.

- 기호(9) 위 지상에 연고미상의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조사되었는 바,

이러한 제시외분묘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소유권행사를 제한받게 되는 경우 그

토지사용제한을 감안한 토지의 적정가액을 별지 "토지감정평가명세표" 상에 표기하였으며,

본건 토지는 대규모 임야로서 분묘가 추가 소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기호(8)토지는 일부 선하지로서 이러한 송전선의 통과로 인하여 제한 받는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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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332-2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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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332-2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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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 기호(2)

기호(3) 기호(1~3)접면도로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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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4) 서측에서 촬영 기호(4) 동측에서 촬영

기호(4) 북측에서 촬영 기호(4) 북동측에서 촬영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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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5) 기호(5)

기호(6) 전경 기호(7) 전경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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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7) 전경 기호(7) 전경

기호(8) 전경 기호(8) 전경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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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8) 위 지상 제시외 수목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